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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1)는 제10순회항소법원에 판결의 재심리 (r eview )를 청구하였고, 피고2)가 편집

하고 발행한 화이트 페이지에서 추출한 정보로부터 원고가 편집한 전화번호부를 발

행한 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인 전화회사에 유리한 중간판결

(sum m ary ju dgm ent )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피고인 전화회사는 원고(pet ition er )인 출판사에 대해 원고가 전화번호부 편집에

있어 화이트 페이지에 담긴 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 (copyright

infr in gem ent )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 (r espondent )의 화이트 페이지의

선택(select ion ), 정리 (coordinat ion ), 그리고 배열 (arr an gem ent )이 저작권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여,

중간판결 (sum m ary judgm ent ) 결정을 파기했다. 특히 법원은 화이트 페이지가 단지

사실의 정보 (factual inform at ion )3)만을 담고 있었고, 피고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저

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을 선택 (select ed), 정리(coordin ated), 또는 배열하

지 (arr an ged ) 않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독창성 (orig in ality )을 결여하였음을 발견했다.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들만을 담고 있는 피고의 화이트 페이지

의 선택, 정리, 배열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여 판결을 파기 환송되었다. 특히 피고의 화

이트 페이지는 사실이 독창적인 방법으로 선택되거나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

적인 독창성(originality )을 결여했음이 발견되었다.

1) F eist Publications , Inc.

2) Rural T elephone Service Co., Inc.

3) 알파벳순서로 나열된 전화번호(phone numbers ), 주소(addresses )와 이름(names) 등을

말한다.



피고 Rural 전화사(Rural T eleph on e S ervice Com pany , In c.; 이하 Rural사라 칭

함)는 캔사스에서 리스트사회에 봉사하는 전화를 제공하는 공익 사업체이다. 주법

에 따라서, Rural사는 화이트 페이지 (w hit e pages )4)와 옐로우 페이지 (y ellow

pages )5)로 구성된 전형적인 전화번호부를 발행한다. 이 회사는 전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가입자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관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

원고인 F eist사 (F eist Publication s , In c.; 이하 F eist사라 칭함)는 Rural사의 전화번

호부보다는 지리적으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역의 전화번호부 발행을 전문으

로 하는 출판사이다. F eist사가 요청한 11개의 다른 전화 서비스 지역에 대한 화이

트 페이지 리스트의 이용허락을 Rural사가 거절했을 때, F eist사는 Rural사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부로부터 필요한 리스트를 추출했다. 비록 F eist사는 Rural사의 리스

트에서 많은 것을 변경시켰지만, 몇 개는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와 리스트가 동

일하였다. 지방법원은 저작권침해소송(copyright infr ing em ent suit )에서 전화번호부

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Rural사에게 중간판결의 내용을 지지

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재확인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는 저작권으로 보

호받을 수 없고, 따라서 F eist사의 이용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은 독창성 (originality )이 저작권 보호에 있어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헌법상의 필요조건은 독립적인 창작 (independent creat ion )과 소

량의 창작성(a m odicum of creativ ity )을 요한다. 사실 (fact s )은 저작권법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창적이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독자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저작자가 데이터를 어떤 순서

로 배치하고, 어떻게 배열할 지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포함될 사실을 선택하기 때문

에 비록 사실의 편집저작물(compilat ion of fact s )이 필수적인 독창성을 지녔다고 해

도,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 ect ion )는 사실(fact s )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저작물

의 구성요소 (com ponent s of the w ork s )에만 미친다. 이 사실·표현의 이분법은 사

4) 인명편.

5) 상호편.



실에 기초하는 저작물에 있어서 보호범위를 심하게 제한한다.

(b ) 1976년의 저작권법과 구법인 1909년의 저작권법은 전화번호부와 기타 사실에

기초하는 저작물에 있어서 독창성(originality )이 저작권보호의 시금석(touch st on e)이

라고 확신하고 있다. 1976년법에서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물(original w ork s of

auth or ship ) 에 미치고,6) 사실 (fact s )에는 아무런 저작권이 존재할 수 없다7)고 설명

한다. 편집저작물 (com pilat ion )은 그 자체로 (per se )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

만, 최종저작물 (result in g w ork )이 전체로서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이 선택 (select ed ), 정리 (coordin at ed), 또는 배열(arr ang ed )되기 만 하면, 저작권

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8) 따라서 법은 데이터의 선택, 정리, 배열의 몇 가지 방법은

저작권 보호를 개시하기에는 충분히 독창적이지 않음을 예정하고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조차도 단지 제한된 보호를 받는데, 왜냐하면 저작권은 편집저

작물에 포함된 사실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9) 이마의 땀(sw eat of th e brow ) 또

는 근면한 수집 (indu str iou s collection ) 테스트10)를 채택한 하급법원 (Low er court s )

은 1909년법을 잘못 해석했고, 아무도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공리 (the fundam ent al axiom )를 회피했다.

(c )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헌법적 또는 법률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옐로우 페이지에는 약간의 서문의 본문 (forw ard text )과 원본물

(orig in al m aterial)을 담고 있기 때문에 Rural사가 전체로서 전화번호부에서 유효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해도,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에는 독창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리되지 아니한 데이터(r aw dat a )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이고,

Rural사가 사실을 선택하고, 정리하고, 배열한 방법은 결코 독창적이 아니다. Rural

사의 리스트11)의 배열은 더욱 명백하지 않고, 단순한 선택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6) 17 U. S . C. 제102(a)조.

7) 17 U. S . C. 제102(b)조.

8) 17 U. S . C. 제101조.

9) 17 U. S . C. 제103(b)조.

10) 이 테스트는 사실 그 자체의 선택과 배열을 초과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확

장된다.



수 있는 표현으로 변형시키는 데 요구되는 소량의 창작성 (th e m odicum of

creat iv ity )을 결여하고 있다. 사실, 주법 (st at e law )상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Rural

사는 가입자의 이름 (nam es )과 전화번호 (t eleph on e num ber s )를 발행하기 위해 올바

르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게다가, 화이트 페이지

전화번호부에서 알파벳순으로 이름을 배열하는 것에 대해 창작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오래된 관습이고, 전통상 확고히 뿌리 박혀 있고, 너무 평범해서 당연

한 일(a m att er of cour se)로 간주되어 왔다.

[판결전문]

이 사안에서는 전화번호부의 w hite page를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보호정도를 명

백히 할 필요가 있다.

I

Rural T eleph on e S ervice Com pany , In c.는 Kan sas주 북서부 지역 전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인된 공공 사업체이다. 캔사스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화회사에게 매년

최신정보의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법에 의한다. 따라서 Rural

사는 독점 판매권자로서 화이트 페이지와 옐로우 페이지로 구성된 전형적인 전화번

호부를 발행한다. 화이트 페이지는 도시, 전화번호와 함께 알파벳순서로 Rural사의

전화가입자를 리스트에 올리고, 옐로우 페이지는 Rural사의 거래 가입자를 다양한

크기의 광고로 분류한 카테고리와 특징에 의해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Rural사는

전화번호부를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지만, 옐로우 페이지의 광고를 판매하여 수입

을 얻는다.

F eist Publicat ion s , Inc .는 지역 전화번호부를 전문으로 발행하는 출판 회사이다.

전형적인 전화번호부와는 달리, 그것은 단지 특정한 직업 영역 (calling area )12)에만

11) 여기서 리스트는 가입자의 이름(names), 시(towns), 전화번호(telephone numbers ) 등을

말한다.

12) 이를 Feist사의 지역이라고 하는데, 광역전화번호부는 더 넓은 지역에 미치고, 전화번호



미친다. 본 소송의 주체 (subject )인 F eist사의 전화번호부는 15개 지역에서 11개의

다른 전화 서비스 지역에 미치고, Rural사의 전화번호부리스트 약 7,700개에 비해

46,878개의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를 포함한다. Rural사의 전화번호부와는 달리,

F eist사의 것은 무료로 배포되고, 화이트 페이지와 옐로우 페이지 모두를 포함한다.

F eist사와 Rural사는 옐로우 페이지의 광고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Rural사는 서비스지역에서 전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업자로서, 가입자 정보를

아주 쉽게 얻는다. 전화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Rural사에 신청하고 이름

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Rural사는 그들에게 전화번호를 할당해 준다.

F eist사는 배타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이 전화회사도 아니므로, 독립적인 가입자정

보의 접근이 불충분하다. 지역의 전화번호부에 대한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 F eist사는 북부 캔사스에서 운영하는 11개 전화회사와 접촉했고 화이트 페

이지 리스트 이용권 (th e right t o u se)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다.

11개 전화회사 중에서, Rural사만이 F eist사에게 리스트의 이용허락을 거절했다.

Rural사의 거절은 F eist사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들 리스트의 생략이 지역내

의 전화번호부에 어이없는 구멍을 내어, 잠재적인 옐로우 페이지 광고업주에게 덜

매력적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 것에 뒤이은 결정

에서, 지방법원은 정확히 이것이 Rural사가 그의 리스트의 이용허락을 거절한 이유

로 보았다. 그 거절은 전화서비스의 독점을 옐로우 페이지 광고의 독점으로 확장

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게 되자, F eist사는

Rural사의 동의 없이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를 이용했다. F eist사는 지역의 전화번호

부의 지리적인 영역 밖의 수천 개의 리스트를 제거한 뒤, 남은 4,935개를 조사할 조

사원들을 고용했다. 조사원들은 Rural사의 전화번호리스트를 조사하고 주소를 확인

하는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서, 전형적인 F eist

사 리스트는 개인의 거리 주소를 포함하지만, Rural사의 리스트의 대부분은 그렇지

부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양한 전화번호부를 찾을 필요를 줄인다.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 eist사의 1983년 전화번호부에 있

는 46,878 리스트 중 1,309개는 Rural사의 1982- 83년의 화이트 페이지의 리스트와

동일하였다. 이들 중 4개는 Rural사가 무단복제임을 탐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화

번호부 곳곳에 숨겨 놓은 가짜의 리스트이었다.

Rural사는 F eist사가 자신의 전화번호부를 편집할 때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Kan sas 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Rural사는 F eist사의 조사원들은 호별방문 (t r av el door - t o- door )을 강요받거나 동일

정보를 찾기 위해 전화번호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F eist사는 무단 복제된 정보라

도 저작권의 보호영역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실용적이

아니고 불필요하다고 항변하였다. 지방법원은 중간판결에서 전화번호부는 저작권으

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음을 설명하고 일련의 하급법원의 판결

을 인용하며 Rural사에게 중간판결의 결정을 지지했다.13) 공표 안된 의견에서, 제10

순회항소법원은 실질적으로 지방법원이 내린 논거 (r eason s )로 위 판결을 재확인했

다.14) 우리는 Rural사의 전화번호부속의 저작권이 F eist사가 무단 복제한 이름

(nam es ), 시 (tow n s ), 그리고 전화번호(t elephone numb er s ) 등을 보호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98 U .S . 808 (1990)로의 이송명령 (certior ari )을 승인한다.

II

A

이 사안은 두개의 확립된 명제들의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① 사실 (fact s )은 저작

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② 사실의 편집저작물(com pilation s of fact s )은 일반적

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fact s )에서 어떤 유효한 저작권도 존재할 수

없음은 전형적으로 인정된다. 저작권법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公理(ax iom )는 어

떤 저작자(author )도 그가 말하는 아이디어나 사실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15)

13) 663 F . Supp. 214, 218 (1987)

14) 916 F . 2d 718 (1990)



Rural사는 요컨대 사실과 발견(fact s an d discov eries ) 은 물론 저작권으로 보호받

지 못한다는 점을 현명하게 양보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의 편집저작물

(com pilation s of fact s )은 저작권의 대상물(th e subject m at ter of copyright )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편집저작물은 1909년의 저작권법에서 명

백히 언급되었고, 1976년의 저작권법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이들 두 가지 명제간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긴장이 있다. 많은 편집저작물은 거친

데이터 (raw data )16)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저작물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저작

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100개의 사실을 한자리에 모

을 때 그 지위를 이상하게 변경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

권법은 오로지 사실로 구성된 저작물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

고 보는 듯하다.

긴장을 해소하는 열쇠는 왜 사실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저작권법의 필수조건 (sin e qua non )은 독창성 (originality )이다. 저작권 보

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독창적인 (orig in al) 것이어야 한다.17) 저작

권에서 이용되듯이, 독창적(Orig in al)이라는 용어(t erm )는 단지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independently ) 작성되었다18)는 것과, 적어도 최소한의 창작성 (at

least som e m inim al degree of creat iv ity )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확실히 창작

성 (cr eativ ity )의 필요수준(th e requisite lev el)은 매우 낮다; 아주 약간이면 충분하

다. 따라서 대다수의 저작물들은 비록 조잡하거나, 유치하거나, 평범하다 할지라도

(no m att er how cru de , hum ble or obv iou s ), 어느 정도 창작적인 활동 (creativ e

spark )이 있다면 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것이다. 독창성(Orig in ality )은 곧 신규성

15) no author may copyright his ideas or the facts he narrates . Harper & Row ,

Publishers , Inc. v . Nation Enterprises , 471 U.S. 539, 556 (1985)의 예를 참고하라.

16) 완전히 독창적인 성문표현으로 된 것은 아닌 사실의 정보(factual information)를 의미한

다.

17) See Harper & Row , supra, at 547- 549.

18) 이는 다른 저작물에서 복제하였다는 의미와는 반대이다.(as opposed to copied from

other w orks)



(nov elty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다른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더라도 유사성

(sim ilar ity )이 복제의 결과가 아닌 우연한(fortuitou s ) 것인 경우에, 저작물은 독창적

(orig in al)일 수 있다. 예들 들어 서로 상대방을 모르고, 동일한 시를 지은 두 시인

을 생각해 보라. 저작물은 신규성 (n ov el)은 없으나, 두 저작물 모두 독창적(original)

이고,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19)

독창성 (Originality )은 헌법상의 필요조건 (con stitut ional r equir em ent )이다. 저작권

법을 제정하는 의회의 권한 (Congress ' pow er )은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20) 19세기 후반부터의 2가지의 판결21)에서 법원은 어려운 용어(the

cru cial term s )인 저작자 (author s ) 와 저작물 (w riting s ) 을 정의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법원은 이들 용어는 어느 정도의 독창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

였다.

T rade- M ark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w rit in g s ) 의 헌법적 범위를 다루었다. 법

원은 독창성 (orig in ality )은 독립적인 (independent ) 창작(cr eat ion )과 소량의 창작성

(cr eat iv ity )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조각(engraving ), 인쇄물 (print s ) 등 독창적인 의

장 (design s )을 포함하여 저작이라는 기여분 (contr ibut ion s )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한, 단지 독창적이고 창작적 정신력에서 발견되는 것 같은 것이면 된다.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은 서적 (book s ), 인쇄물 (prin t s ), 조각 (engravin g s ) 등의 형태로 구체화된

지적 노력 (int ellectual labor )의 산물 (fruit s )이다.

Burrow - Giles사건에서, 법원은 저작자 (author ) 라는 용어의 헌법적 이용

(Con stitut ion ' s u se)에서 동일한 필요조건을 추출해냈다. 법원은 저작자 를 헌법적

의미에서 어떤 작품의 원천을 제공한 자; 창작자(originat or ); 제작자 (m aker ) 22)라

19) Sheldon v . Metro- Goldwyn Pictures Corp., 81 F . 2d 49, 54 (CA2 1936)을 참조하라.

20) 의회에 저작자(Authors )에게 한정된 기간동안(for limited T imes) … 각각의 저작물

(respective Writings)에 배타적 권리(the exclusive Right )를 … 보장(secure)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1) T he T rade- Mark Cases , 100 U.S . 82 (1879); and Burrow - Giles Lithographic Co. v .

Sarony , 111 U.S . 53 (1884)

22) 111 U.S., at 58



정의했다. T rade - M ark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독창성 (orig in ality )의 창작적 요소

(th e creativ e com ponent )를 강조했다. 저작권을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개념

(orig in al int ellectu al concept ion s of the author )에 한정된다23)고 설명하고, 저작자

가 독창성 (orig in ality ), 지적 생산 (int ellectual product ion ), 사고 (thought ), 그리고 고

안 (concept ion )의 존재(ex ist en ce) 를 입증한 침해 (infr in gem ent )에 대해서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T rade- M ark 사건과 Burrow - Giles사건에서 명백하게 표현된 독창성요건

(orig in ality r equir em ent )은 오늘날 저작권 보호의 시금석 (t ou ch stone)이다.24) 그것

은 바로 저작권법 (copyright law )의 전제 (premise) 가 된다.25) 선도적인(leading )

학자는 이 점에 동의한다. 해설자 (com m ent at or s )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한

다: 독창성요건은 헌법적으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요구된다.26)

사실 (fact s )과 사실의 편집저작물(factu al com pilat ion s )에 대하여 법이 외관상 다

른 취급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의 근본적인 원칙(bedrock principle )이다. 아무도

사실(fact s )에 관하여 독창성 (originality )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fact s )이

그 기원(origin )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의 차이 (dist in ct ion )는

창작(cr eat ion )과 발견 (discov ery )간에 있다: 특정한 사실(part icular fact )을 발견해서

보고한 첫 번째 사람은 사실을 창작한 것이 아니다: 그는(혹은 그녀는) 단지 그 존

재 (ex ist ence )를 발견한 것이다. Burrow - Giles 사건에서 보면, 사실을 발견한 사람

은 제작자(m aker ) 또는 창작자(originat or ) 가 아니다.27) 발견자(discov erer )는

단지 발견하고(fin ds ) 기록할 뿐이다 (r ecords ). 예를 들어 인구조사원 (Cen su s

t aker s )은 그들의 노력에서 나오는 인구의 숫자 (the population figures )를 창작하지

는 않는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에서 이들 숫자들 (figures )을

23) 111 U.S., at 58

24) Goldstein v. California, 412 U.S. 546, 561- 562 (1973)을 보라.

25) Miller v . Universal City Studios , Inc., 650 F . 2d 1365, 1368(CA5 1981).

26) Patter son & Joyce, Monopolizing the Law : T 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Law Reports and Statutory Compilations , 36 UCLA L. Rev . 719, 763, n . 155 (1989)

27) 111 U.S., at 58.



복제한다.28) 그러므로 인구조사 데이터(Cen su s data )는 이들 데이터가 헌법적 의미

에서 독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모든 사실 (fact s )- 과학

적·역사적·전기적 사실이나 그날 그날의 뉴스를 비롯한 사실- 에 대해서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이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

는 권리소멸상태 (the public dom ain )의 일부인 것이다.29)

반면에, 사실의 편집저작물(F actu al com pilat ion s )은 필수적인 독창성(th e

requisite orig in ality )을 지닌다.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배치하는가,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있어서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편집저작물이 어떤 사실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선택한다. 편집자가 독자

적으로 (in dependently ) 만들고 최소한의 창작성(at least som e m inim al degree of

creat iv ity ) '을 수반하는 한도에서, 선택(select ion )과 배열(arr ang em ent )의 종류

(choices )는 의회가 저작권법을 통해 그러한 편집저작물을 보호할 정도로 충분히

독창적이다. 따라서 만일 독창적인 선택 (selection )과 배열 (arrang em ent )의 특징을

지닌다면,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성문표현 (w rit ten ex pres sion )을 담고 있는 전화

번호부조차도 저작권보호를 위한 헌법적 최소한도(con st itu tion al m inim um )를 충족

시킨다.30) 이 보호는 중대한 제한을 필요로 한다.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는 단순한 사실 (m ere fact )은 저작물의 모든 요소 (ev ery elem ent of the w ork )가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창성 (Originality )은 여전히 저작권의 필수조건

(sin e qua n on )이다; 따라서 저작권보호는 저작자에게 독창적인 저작물의 구성요소

(com ponent s of a w ork )에만 확장된다.31) 따라서 만일 저작물 저작자 (com pilat ion

auth or )가 사실에 독창적인 기여분 (contr ibut ion s )의 배열(an orig in al collocat ion of

28) Denicola, Copyright in Collections of Fact s : A T heory for the Protection of

Nonfiction Literary Works , 81 Colum. L. Rev . 516, 525 (1981) (hereinafter Denicola).

29) Miller , supra, at 1369.

30) Harper & Row , 471 U.S., at 547을 보라.

31) Patter son & Joyce 800- 802; Ginsburg, Creation and Commercial Value: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of Information, 90 Colum. L. Rev . 1865, 1868, and n. 12 (1990)

(hereinafter Ginsburg).



w ords )을 부여한다면, 그는 (또는 그녀는) 이 성문표현(w rit ten ex pression )상 저작권

(copyright )을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발행(publicat ion )에서 정확한 단어

(precise w ords )가 아니라 기초가 되는 사실 (the underly ing fact s )을 복제한다. 예

를 들어 Harper & Row 사건에서, 우리는 포드대통령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

서전(autobiography )에서 순수한 역사적 사실(bare historical fact s )의 복제를 금지

할 수 없으나,32) 주관적 설명 (subjectiv e description )과 공적 인물(public figures )

의 초상(port r ait s ) 의 복제를 금지할 수 있다33)고 설명했다. 편집저작물 저작자가

어떤 성문표현도 덧붙이지 않고, 대신에 사실 (fact s ) 그 자체로 하여금 대변하게 한

다면, 표현적인 요소 (the expressiv e elem ent )는 더욱 알기 어려워진다.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ex pres sion )은 편집자(compiler )가 사실 (fact s )을 선택하고 배열한

방법이다. 따라서 만일 선택과 배열이 독창적이라면, 이들 저작물의 요소 (elem ent s

of the w ork s )는 저작권보호에 적격이다.34) 그러나 아무리 포맷이 독창적이라 해도,

사실 그 자체는 결합 (a s sociation )을 통해 독창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35)

이것은 사실의 편집저작물(factual com pilat ion )에서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빈약함

을 의미한다. 유효한 (v alid )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경쟁 저작물 (com pet ing w ork )이

동일한 선택과 배열을 취하지 않는 한 후순위의 편집자 (sub sequent com piler )는 경

쟁 저작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저작자의 출판물 (publicat ion )에 담겨

있는 사실을 여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 해설자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작물이 아무리 많은 독창적인 저작물을 나타내어도, 거기서 드러난 사실(fact s )

과 아이디어 (ideas )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비록 저작자가 사실을 발견하거

나 아이디어를 제안한 최초의 사람일지라도, 동일한 사실과 아이디어(th e v ery

sam e fact s an d ideas )는 저작자가 부과하고, 타인 (secon d com er )이 재진술 또는

교체한 문맥(cont ext )과는 분리되어 있다. 36)

32) 471 U.S., at 556- 557을 보라.

33) Id., at 563.

34) Patry , Copyright in Compilations of F acts (or Why the 화이트 페이지 Are Not

Copyrightable), 12 Com. & Law 37, 64 (Dec. 1990) (hereinafter Patry)을 보라.

35) Patter son & Joyce 776을 보라.



많은 편집자의 노동의 성과 (th e fruit of the com piler ' s labor )를 타인이 보상 없

이 이용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그러나 Brennan 대법관이 정확히 보았듯이, 이것

은 몇몇 법률안 (st atu t ory sch em e)의 예기치 못한 부산물 (unforeseen by product )

이 아니다.37) 그것은 오히려 저작권의 본질 (the essence of copyright ) 이고, 헌법

상의 필요조건 (con st itut ional r equir em ent )이다. 저작권의 주된 목적은 저작자의 노

동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 (to

prom ot e the Progress of S cience and u seful Art s ) 이다.38) 이 때문에, 저작권은

저작자에게는 독창적인 표현 (orig in al ex pres sion )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3자

에게는 저작물이 전달하는 아이디어 (idea )와 정보 (inform ation )를 자유롭게 이용하도

록 장려한다.39)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또는 사실·표현 이분법으로 알려진 이 원칙

은 모든 저작물(w ork s of author ship )에 적용된다. 독창적 성문표현 (w rit ten

ex pres sion )이 없다면, 사실의 편집저작물 (factu al compilat ion )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지 편집자의 선택 (selection )과 배열 (arr an gem ent )만이 보호된다; 거친 사실(r aw

fact s )은 마음대로 복제될 것이다. 이 결과는 불공정하지도 부적당하지도 않다. 그것

은 저작권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진보시키는 수단이다.

이 법원은 사실·표현 이분법(th e fact/ expression dichot omy )은 사실에 기초하는

저작물 (fact - based w ork s )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오랫동안 인식해왔

다: 1세기전보다 더 이전에, 법원은 다음을 깨달았다: 과학이나 유용한 기술에 관

한 서적을 출판하는 진정한 목적은 그것이 담고 있는 유용한 지식을 세계로 전달하

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식이 서적의 저작권 침해죄를 초래하지 않고는 이용될 수

없다면, 이 목적은 좌절될 것이다. 40) 우리는 H arper & Row사건에서 이 점을 반복

해서 말했다:

36) Ginsburg 1868.

37) Harper & Row , 471 U.S., at 589 (dissenting opinion).

38) 1장 8조 8항. 일치하는 사건으로는 T w entieth Century Music Corp. v . Aiken, 422 U.S.

151, 156(1975).

39) Harper & Row , supra, at 556- 557.

40) Baker v . Selden, 101 U.S. 99, 103 (1880).



어떤 저작자도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

자의 독창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 (expression )이라 불리는- 저작물의 그러한

외관에 한정되어 있다.

저작권은 그 이용이 부당하게 저작자의 독창적인 기여분(contr ibution s )을 도용하

지 않는 한, 후순위의 이용자로 하여금 이전 저작자의 저작물의 독창적이지 않은 구

성요소 (예컨대, 사실이나 권리가 소멸된 저작물41))를 복제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42)

이때, 이것은 학설상의 긴장을 해소한다: 저작권은 전반적으로 일관된 방법으로

(in a w h olly con sist ent m anner ) 사실 (fact s )과 사실의 편집저작물 (factu al

com pilat ion s )을 다룬다. 사실 (fact s )은 하나이든 편집저작물 (com pilat ion )의 일부이

든 간에 독창적이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사실의 편집저작물

(factu al com pilation )은 만일 사실 (fact s )의 독창적인 (orig in al) 선택(select ion )이나

배열(arr ang em ent )의 특징을 지닌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때의 저

작권은 특정한 선택이나 배열에 한정된다. 저작권은 결코 사실 (fact s ) 그 자체에 확

장될 수는 없다.

B

앞에서 설명했듯이, 독창성 (originality )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헌법적으로 요구되

는 전제조건(prer equisit e )이다. 이 법칙을 선언하는 법원의 결정은 1909년의 저작권

법보다 먼저 오지만, 1909년법의 모호한 언어(am bigu ou s lan gu age)는 몇몇 하급법원

이 일시적으로(temporarily ) 이러한 필요조건(requirement )을 시야에서 놓치도록 했다.

1909년법은 독창성요건(originality r equirem ent )을 구체화했지만, 명쾌하지는 않았

다. 저작권의 대상물(subject m att er )은 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설명되었다. 제4조는

저작권은 저작자의 모든 저작물 43)에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44) 저작물 (w riting s )

41) facts , or materials in the public domain.

42) 471 U.S., at 547- 548

43) all the writings of an author .

44) 35 Stat . 1076.



과 저작자(auth or ) 라는 기여분 (contr ibut ion s )을 이용함으로써,45) 법률은 필연적으

로 법원의 판결에서 형성된 독창성 요건(the orig in ality r equir em ent )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함축적이어서(im plicit ly ), 실수의 여지 (room for error )를 남긴다.

제3조도 마찬가지로 (sim ilar ly ) 애매하다.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copyright )은 단

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의 구성부분 46)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중요한 저작권의 원칙을 말하지만, 저작물의 어떤 구성부분중 어떤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고유한 특

징인 독창성(originality )을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대부분의 법원은 불완전한 법률용어에도 불구하고 1909년법을 정확하게 해석했

다. 그들은 이 법원의 판결로부터 독창성 (orig in ality )이 없는 저작권 (copyright )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47) Nim m er의 논문에서 설명되었듯이, 1909년법

은 독창성(originality )을 정의하지도, 심지어는 보호를 명하기 위해 저작물이 독창

적이 될 것을 명백히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한결같이 저작권 보호는

단지 … 저작자가 주장하는 사실로부터 그 요건을 추론해 내었다. 그것은 저작자

가 …작성자, 창작자이기 때문에, 저작물이 독창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작자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 추론된다.

그러나 몇몇 법원은 그 법률을 잘못 이해했다.48) 이들 법원은 그 법의 제3조와

제4조는 무시하고, 그 대신 제5조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제5조는 사실상 순

수하게 기술적이다: 저작물을 등록하려고 애쓰는 자는 신청시(on application ) 저작

물의 유형(the type of w ork )을 나타내야 하고, 저작물이 되는 14개 영역을 열거했

다. 이 영역중 하나는 백과사전, 전화번호부, 정기간행물, 그리고 다른 편집저작물

45) 동일한 기여분(contributions)이 헌법 제1장 제8조에서 이용되었고, T he T rade- Mark

Cases and Burrow - Giles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졌다.

46) the copyrightable component parts of the w ork.

47) Patter son & Joyce 760- 761을 보라.

48) 예컨대 Leon v . Pacific T elephone & T elegraph Co., 91 F . 2d 484 (CA9 1937);

Jeweler ' s Circular Publishing Co. v . Keystone Publishing Co., 281 F . 83 (CA2 1922)

등의 사건을 검토해 보라.



을 포함하는 서적 이다 (제5 (a )조). 제5조는 모든 편집저작물은 자동적으로

(aut om atically )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저

작권의 대상물은 제4조에서 정의됨 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기능을 명백히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실의 편집저작물(factu al com pilat ion s )이 제5조에서 언

급된 점은 일부 법원으로 하여금 전화번호부와 이와 동일한 종류의 것이 그 자체로

서 (per se ) 한층 더 정확히 독창적인- 개인적인- 저작물임을 보이지 않고서도, 저작

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잘못 추론하도록 유도한다.

설상가상으로, 이 법원은 사실의 편집저작물 (factu al com pilat ion s )의 보호를 정당

화시키기 위하여 새 이론을 개발했다. 이마의 땀(sw eat of the brow ) 이나 근면

한 수집 (indu str iou s collection ) 으로 대신하여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내재하는

관념(not ion )은 저작권은 사실을 편집하는 힘든 일에 대한 대가49)라는 것이었다.50)

준비하는데 노동 (labor )을 투여한 서적 (book )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권리 (r ight )

는 그가 수집한 저작물이 공권적인 (publici jur is )51)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저작물이 사상(thou ght )이나 언어 (lan gu age) 둘 중 어느 하나로 문학적 기

술 (lit er ary skill)이나 독창성 (orig in ality ) 또는 근면한 수집(collect ion )이상을 보여주

느냐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직업, 거리번호와 함께 개별 거주자의 이름을 기재한

자는 자신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취득한다.

이마의 땀 (sw eat of the brow ) 원칙은 많은 결점을 지녔는데, 사실 자체에 대

하여 편집자의 독창적인 기여분 (contr ibut ion s )인 선택(select ion )과 배열

(arrang em ent )을 초월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확장된 점이 가장 눈에 띈

다. 이 원칙 하에서, 침해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 (th e only defen se)은 독립적인 창작

(in dependent creat ion )이다. 후순위의 편집자는 이전에 출판된 정보의 낱말 (one

w ord of inform ation )을 취득할 권리가 없지만, 동일한 공통의 정보 출처(th e sam e

49) a rew ard for the hard work that into compiling facts .

50) T he classic formulation of the doctrine appeared in Jeweler ' s Circular Publishing Co.,

281 F ., at 88

51) of public right .



com m on sources of inform at ion )로부터 동일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혼자 독자

적으로 (in dependently ) 문제를 해결해야 만 했다. 이마의 땀 법원은 그것으로 저

작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공리 (fun dam ent al ax iom )52)를 피했다.53)

1909년법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decision s )은 법률이 이마의 땀 (sw eat of the

brow ) 이론의 접근을 불허함을 명확히 했다.54) 그 판결에서, 법원은 1909년법은

단지 저작자에게 독창적인 저작물의 요소(elem ent s of a w ork )만 저작권으로 보호

한다고 명백하게 표명하였다. 국제 뉴스 서비스 (In tern at ional New s S ervice)는 연

합통신 (A ssociated Press )이 보도한 뉴스를 가져가서 신문에 발행하는 것을 용인했

다. 법 제5조는 특히 신문을 포함하여, 정기간행물 (periodicals ) 을 언급했음 (제5 (b )

조)을 인식하고, 법원은 뉴스기사 (n ew s articles )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사(ar ticle )의 저작권은 사실의 정보에 확장된다는 관념을 단

호하게 부인했다: 문학작품 (the lit er ary product ion )에 포함된 현재의 사건 (curr ent

ev ent s )에 관한 정보 (inform ation )인 뉴스요소(T he n ew s elem ent )는 작가의 창작

(th e creat ion of the w rit er )이 아니라, 보통 중요한 공권적인(publici jur is ) 보고서

이다; 그것은 그날의 역사(the hist ory of the day )이다. 55)

의심할 바 없이, 이마의 땀 (sw eat of th e brow ) 원칙은 기본적인 저작권원칙을

무시하였다. 역사를 통해 저작권법은 소설 (fict ion ) 또는 공상(fant asy )의 저작물

(w ork s )보다는 사실의 편집저작물 (factu al w ork s )을 유포해야 할 더 큰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56) 그러나 이마의 땀 법원은 반대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들은 사실

52) 아무도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53) Miller v . Universal City Studios , Inc., 650 F . 2d, at 1372 (criticizing sw eat of the

brow courts because ensuring that lat er writ ers obtain the facts independently ... is

precisely the scope of protection given ... copyrighted matter , and the law is clear

that facts are not entitled to such protection ).

54) 가장 좋은 예로는 T he best ex ample is International New s Service v . Associated

Press , 248 U.S. 215 (1918)이다.

55) 법원은 결국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비저작권적인 이유로 연합통신에 대한 판결을 내렸

다. 248 U.S., at 235, 241- 242을 참조하라.

56) Harper & Row , 471 U.S ., at 563. Accord, Gorman, F act or Fancy : T he Implications

for Copyright , 29 J . Copyright Soc. 560, 563 (1982).



(fact s )에 있어서의 배타적 이익(propriet ary in t er est )을 분배했고, 이전의 저작물

(prior w ork s )에 포함된 사실 (fact s )에 의존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것에

서 저작자 (author s )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 실제로, 저작권에 반하

는 아이디어와 사실의 추방(proscription )은 … 금지하도록 고안하기에는 들인 노력

이 너무 많다. 57) 그 연구의 과실 (fruit s )에 관한 보호는 … 어떤 상황에서는 불공

정한 경쟁의 이론 (th eory of unfair com pet ition )하에서 유용한 것이 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하에서 홀로 저작권 보호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auth or )

의 저작물(w rit in g )을 창작하는 것을 보호·격려하는 것에 대하여 필연적인 정당화

(necessary ju st ificat ion )과정이 없이, 권리소멸물(public dom ain m at erials )로부터

독점(m on opoly )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저작권 원칙이 왜곡된다.58)

C

이마의 땀(S w eat of the brow ) 판결은 저작권청 (the Copyright Office )의 주목

을 피하지 못했다. 의회가 저작권법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저작권청에 존

재하는 문제들을 연구할 것을 요청했을 때,59) 저작권청은 즉시 의회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에 관한 하급법원의 혼란을 제거해 줄 것을 권했

다. 저작권 등록부는 의회에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창작성 이 19909년법하에서 저

작권의 기본적인 필요조건 (ba sic requisit e ) 이었지만, 법률에서 독창성 (originality )

의 언급 결여는 무엇이 저작물 (copyrightable m at ter )인지에 대하여 오해를 하도록

이끌어온 것처럼 보인다. 는 점을 설명했다. 저작권 등록부 (Regist er of Copyright )

는 창작성요건 (the orig in ality r equir em ent )을 명백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는 저작권 등록부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1976년의 저작권법을 제정할 때, 의

회는 모든 저작자의 저술 (all the w rit ing s of an author ) 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57) Rosemont Enterprises , Inc. v . Random House, Inc., 366 F . 2d 303, 310 (CA2 1966),

cert . denied, 385 U.S . 1009 (1967).

58) Nimmer @ 3.04, p. 3- 23.

59) Mills Music, Inc. v . Snyder , 469 U.S. 153, 159 (1985)을 참조하라.



독창적인 저작물 (original w ork s of author ship ) 라는 문구로 대체하였다.60) 의회는

뚜렷한 창작성요건(th e originality r equirem ent )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현행법

(exist in g law )을 분명하게 하는 (clar ify ing )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두 개의 기

본적인 저작권 보호기준 (cr it er ia of copyright protection )은 독창성(originality )과 유

형적인 형태로의 고정성 (fix at ion )이다. … 정의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 (orig in al

w ork s of author ship )이라는 구절은 현행 저작권법(1909)하에서 법원이 설정한 창

작성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통합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61) 저작권청 (the Copyright

Office )이 이러한 의견(sent im ent )을 반영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의도는 확립된 창

작성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 62)

법원이 이마의 땀 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회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예

를 들어, 1909년법의 제3조는 저작권은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저작물의

구성요소 부분만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저작물로 보호받을 만한 구성 부분

(copyrightable compon ent part s ) 을 기타 부분과 구별하기 위한 기초 (ba sis )로서의

독창성 (orig in ality )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1976년법은 이 조문을 삭제하고, 제102(b )조

로 대체하였는데, 특히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은 저작물 요소(elem ent s of a w ork )를

확인하였다: 독창적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보호는 그러한 저작물에 묘사되고

(described), 설명되고(ex plain ed), 예증되고(illu st r at ed), 구체화된(em bodied ) 형태

(form )에 상관없이 아이디어 (idea ), 절차 (procedure ), 과정(process ), 체계(sy stem ), 작

동방법 (m eth od of operation ), 관념 (con cept ), 원칙 (prin ciple ), 또는 발견(discov ery )

등에는 결코 미치지 않는다. 63) 제102(a )조에 관하여, 의회는 제102조는 법률을 바꾸

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확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제102(b )조는 현행법하에서

60) 17 U. S . C. 제102(a)조.

61) H. R. Rep. No. 94- 1476, p. 51 (1976) (emphasis added) (hereinafter H . R. Rep.); S.

Rep. No. 94- 473, p. 50 (1975) (emphasis added) (hereinafter S. Rep.).

62) Supplementary Report of the Regist er of Copyrights on the General Revision of U.S.

Copyright Law , 89th Cong., 1st Sess ., pt . 6, p. 3 (H . Judiciary Comm . Print 1965)

63) Harper & Row , supra , at 547, 556. Accord, Nimmer @ 2.03[E] (equating facts with

discoveries ).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결코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 표현과 아이디어

간의 기본적인 이분법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 바꾸어 말하는 것이다. 64)

의회는 혼동 (confu sion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했는데, 1909년법의

제5조에서 전화번호부 … 그리고 다른 편집저작물 라는 특정한 언급을 삭제하였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5조는 일부의 법원으로 하여금 전화번호부가 그 자

체로서 (per se )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전화번호부의 모든 요소는 보호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였다. 그것을 대신하여, 의회는 2가지의 새로운 규정

(provision s )을 제정했다. 첫째, 편집저작물이 그 자체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둘째, 편집저작물에서의 저작권은 사실 자체에는 확장되지 않

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법원은 제103조를 제정했다.

편집저작물(compilat ion )의 정의는 1976년법의 제101조에서 발견된다. 편집저작

물이란 기존의 자료 (preex isting m at erials )나 데이터 (dat a )를 수집 (collection ), 조합

(as sembling )하여 이루어진 저작물 (w ork s )로서,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를 선택

(select ed), 정리(coordinated ) 또는 배열(arr ang ed )하여 생겨난 저작물 자체가 독창

적 저작물 (original w ork of author ship )이 된다.

법률적 정의의 목적은 사실의 수집물 (collection s of fact s )이 그 자체로서(per se )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3면구조(t ripart it e

st ructure )를 통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법률은 세 가지의 개별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편집

저작물로서의 자격을 갖춘 저작물에 각각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1) 기존의 자료

(pre - ex ist ing m at erial ), 사실 (fact s ), 데이터(data )의 수집(collect ion ) 또는 조합

(as sembly ); (2) 위의 저작물의 선택 (selection ), 정리(coordin ation ), 또는 배열

(arrang em ent ); 그리고 (3) 특정한(part icular ) 선택(select ion ), 정리 (coordinat ion ),

또는 배열 (arr an gem ent )에 의한 독창적인 저작물의 창작 (the creat ion of an

orig in al w ork of author ship ). 이 3면 결합구조는 자명하고, 따라서 정확히 입법

64) H. R. Rep., at 57; S. Rep., at 54.



적 목적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65)

일견하여(At fir st g lan ce), 첫 번째 조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단지 일반인이 편집저작물 (com pilat ion )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하

는 것66)을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작자가

사실(fact s )을 수집하고 (collect s ) 조합하는 (as sembles ) 것은 저작권의 목적에는 충분

하지 않다. 법률상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작물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장

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사실의 수집물(collection of fact s )은 저

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세 번째 조건은 또한 계몽적이다. 그것은 편집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

로 독창성요건(the orig in ality r equir em ent )67)을 충족시키기는 경우에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비록 제102조는 독창성요건은 모든 저작물에 적

용된다고 명백히 밝혔지만, 사실에 기초하는 저작물 (fact - based w ork s )은 다르게

취급받고 다른 기준으로 측정된다고 결론내림으로써, 법원이 이마의 땀(sw eat of

the brow ) 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집저작물에 관한 점을

강조했다. 의회가 설명했듯이, 그 목적은 제102조에서 언급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물 (copyright able subject m at ter )의 표준이 저작물에 총력으로(w ith

full force)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 이었다.

법률상의 정의의 핵심은 두 번째 조건이다. 그것은 법원이 사실에 기초하는 저작물

이 독창적 저작물 (an orig in al w ork of author ship )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집

된 사실 (the collect ed fact s )이 선택 (select ed ), 정리(coordin ated), 또는 배열된

(arrang ed)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창작성요건 (the orig in ality r equir em ent )의

올바른 적용이다. 사실은 결코 독창적이지 않고, 따라서 편집저작자 (com pilat ion

auth or )는 적어도 사실 (fact s )이 나타내는 방법에 의해서만 독창성 (orig in ality )을 주장

할 수 있다. 끝까지 법률은 선택 (selection ), 정리 (coordinat ion )와 배열 (arr an gem ent )

65) Patry 51, quoting Mills Music, 469 U.S ., at 164.

66) 기존의 자료(pre- existing material), 사실(facts ), 데이터(data)의 수집(collection ).

67) 독창적인 저작물(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이 보호할 만큼 충분히 독창적인지 여부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을 요구한다.

모든 선택, 정리, 배열이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pass m u ster ) 않을 것이다. 이것은

법률상 명백하다. 그것은 보호받을 만하려면 (t o m erit protection ) 사실 (fact s )은 저

작물이 전체로서(as a w h ole) 독창적인 방법으로 선택 (selected ), 정리(coordin ated),

또는 배열되어야(arr ang ed )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몇 가지 방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기타의 방법은 그렇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방법으

로라는 구절은 무의미하고 의회는 편집저작물 (com pilat ion ) 을 단지 기존의 자료

(preex isting m at erials )나 데이터 (dat a )를 수집 (collection ), 조합 (a s sem blin g )하여 이

루어진 저작물 (w ork s )로서,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를 선택 (selected ), 정리

(coordinat ed ) 또는 배열(arr ang ed )하여 생겨난 저작물 (w ork )로 정의되어야 한다.

의회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법원은 가능하다면 법률의 모든 조항을

실행해야 한다는 확립된 원칙 에 따라서, 우리는 법률은 선택(select ion ), 정리

(coordinat ion ), 그리고 배열(arr ang em ent )이 저작권으로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한 몇

몇 사실에 기초하는 저작물(fact - b ased w ork s )이 존재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창성요건(th e orig in ality r equirem ent )은 특별

히 엄격한 것은 아니다. 편집자 (com piler )는 타인이 이용해온 선택 (selection )이나 배

열 (arr an gem ent )을 동의할 지도 모른다; 신규성 (n ov elty )은 요구되지 않는다. 독창성

(Orig in ality )은 단지 저작자가 독자적으로 (indepen dent ly )68) 선택 (selection )이나 배

열 (arr an gem ent )을 하고, 최소한의 창작성 (m inim al lev el of creat iv ity )을 나타낼 것

만을 요구한다. 아마 대다수의 편집저작물 (com pilat ion s )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

다. 창작적 활동 (cr eat iv e spark )이 매우 부족하거나 너무 작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제한된 범주 (n arrow cat egory )의 저작물이 존재한다.69) 그러한 저작물은 저

68) 즉, 다른 저작물로부터 선택이나 배열을 복제하지 않고서(without copying that

selection or arrangement from another work)

69) 전형적으로 가장 협소하고 자명한 한계에 관해 언급한 사안(referring to the narrow est

and most obvious limit s )으로는 Bleistein v .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51 (1903)을 참조하라.



작권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없다. 비록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편집

저작물 (a copyrightable compilat ion )로서의 자격을 취득해도, 그것은 단지 한정된 보

호 (lim ited prot ect ion )만 받는다. 이것이 법 제103조의 논지이다. 제103조는 저작권

의 대상물 (the subject m at ter )은 … 편집저작물 (com pilation s )을 포함하지만 (제

103 (a )조), 저작권은 전달된 사실이나 정보 (the fact s or inform ation conv ey ed )가 아

니라, 단지 저작자의 독창적인 기여분(original contr ibut ion s )을 보호한다:

편집저작물(compilat ion )에서의 저작권은 … 저작물에서 채용된 기존의 자료 (the

preexist in g m aterial )와 구별할 때, 저작자의 기여물 (th e m at erial contr ibut ed )에만

미치고, 기존의 자료에서 어떤 배타적 권리 (ex clu siv e right )를 암시하지 않는다.(제

103 (b )조)

제103조가 명료해졌기 때문에, 저작권은 편집저작자 (com pilation author )가 타인으

로 하여금 자신이 수집한 사실이나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날 흔히 다음과 같이 잘못 해석되는 것이다: 저작권은

… 어느 쪽이든 간에(on e w ay or th e oth er ) 저작권이나 기존의 자료 (the preex ist in g

m at erial )의 권리소멸상태(the public dom ain )의 지위 (st atu s )에 관한 효과가 전혀 없

다. 1909년법은 이마의 땀 법원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각각의 후순위의 편집자는

출발선 (scr at ch )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타인이 착수한 연구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배

제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70) 그러나 현존저작물 (ex ist in g w ork s )에 포함된 사실 (th e

fact s )은 저작권이 그들의 기원(origin )을 편집자 (com piler )에게로 돌리는 요소 (사실의

선택, 정리, 배열71))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제될 수 있다.

요약하면, 1976년의 저작권법 개정은 전화번호부(dir ect ory )와 기타 사실에 기초하

는 저작물 (fact - based w ork s )에서 이마의 땀 (sw eat of the brow ) 이 아니라 독창

성 (orig in ality ) 이 저작권보호의 시금석(t ou ch st one)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한 1909년법하에서도 동일하였음은 틀림없다. 1976년 개정은 많은 하급법원 (low er

court s )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저작권청 (th e Copyright Office )

70) 예컨대 Jew eler ' s Circular Publishing Co., 281 F ., at 88- 89를 참조하라.

71) the selection, coordination, and arrangement of facts .



의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고, 의회가 개정의 목적은 현행법 (exist in g law )의

변경이 아니라 명확화에 있음을 반복하여 강조했다. 개정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창작

성 (orig in ality )을 요하고,72) 사실 (fact s )은 결코 독창적이지 않고,73) 편집저작물에서

저작권은 그것이 포함하는 사실(fact s )에까지 확장되지 않고(not extend),74) 편집저작물

(com pilation )은 단지 독창적인 (orig in al) 선택 (select ion ), 정리(coordin ation ), 배열

(arrang em ent )을 특징짓는 정도까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된다75)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1976년 개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법원을 조종하는데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이 입증

되었다. 좋은 예가 Miller사건이다76) : 전화번호부 (dir ect ory )에서의 저작권은 … 정

보 (inform at ion )를 개발하려는 노력의 근면성 (indu str iou sness )이라기보다는, 사실저

작물(the factual m at erial )의 선택(select ion )과 배열 (arrang em ent )의 독창성

(orig in ality )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검토된다. 저작권 보호는 사실 (fact s )

그 자체에 미쳐서는 안되고, 그 포맷의 상당한 복제가 아닌 전화번호부에 포함된

정보의 단순한 이용 (th e m ere u se of inform at ion )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덧

붙여서, 거의 70년 전에 이마의 땀 의 고전적인 공식77)을 냈던 제2순회법원은 이

제 그 결정의 논거를 완전히 포기해야했다.78) 근면한 수집 (indu striou s collect ion )

이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는 학자들조차 이것은 현행 저작권법의 영역밖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72) 저작권법 제102(a)조.

73) 저작권법 제102(b)조.

74) 저작권법 제103(b)조.

75) 저작권법 제101조.

76) Miller v . Universal City Studios , Inc., F . 2d, at 1369- 1370.

77) Jew eler ' s Circular Publishing Co.

78) 예컨대, Financial Information, Inc . v . Moody 's Investors Service, Inc., 808 F . 2d 204,

207 (CA2 1986), cert . denied, 484 U.S . 820 (1987); Financial Information, Inc . v .

Moody ' s Investors Service, Inc., 751 F . 2d 501, 510 (CA2 1984) (Newman, J .,

concurring); Hoehling v . Universal City Studios , Inc ., 618 F . 2d 972, 979 (CA2 1980)

을 참조하라.



III

F eist사가 Rural사의 전화번호부의 화이트 페이지에서 상당한 양의 사실의 정보

(factu al inform ation )를 가져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소한도로, F eist사는

Rural사의 전화가입자중 1,309개의 이름 (nam es ), 시 (t ow n s ), 그리고 전화번호

(teleph on e num ber s )를 복제했다. 그러나 모든 복제가 저작권침해 (copyright

infr in gem ent )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

소가 입증되어야 한다: ⑴ 유효한 저작권(v alid copyright )을 소유할 것, ⑵ 원본 저

작물의 성분 요소(con st itu ent elem ent s )를 복제할 것.79) 첫 번째 요소는 여기에서의

논점은 아니다; F eist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옐로우 페이지 광고에 원본물

(orig in al m aterial)과 마찬가지로 몇몇 서문의 본문 (som e forw ard text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Rural사의 전화번호부가 유효한 저작권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 동의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Rural사가 두 번째 요소를 입증했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서, F eist사는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로부터 1,309개의 이름 (n am es ), 시(t ow n s ), 그리고 전화번

호 (t elephone num ber s ) 등을 취득함으로써, Rural사에게는 원본인 어떤 것을 복제

했는가? 확실히 거친 데이터(r aw dat a )는 독창성요건 (orig in ality r equir em ent )을 충

족시키지 않는다. Rural사는 가입자의 이름(nam es ), 시 (t ow n s ), 그리고 전화번호

(teleph on e numb er s )를 첫 번째로 발견하고 보고했지만, 이 데이터는 Rural사에 기

원 (orig in )을 두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

는 사실(un copyright able fact s )이다80); 이 사실 (fact s )은 Rural사가 보고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만일 Rural사가 전화번호부를 출판하지 않았다면 계속 존재했을 것

이다. 독창성요건 (originality r equir em ent )은 원고가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펴도,

저작자 (author )로 불릴 수 있는 것의 이름(nam es ), 주소(addres ses ), 그리고 전화번

호 (t elephone num ber s )를 … 보호하지 않는다.

Rural사는 기존의 자료(preex ist in g m at erial) 로써 이름 (n am es ), 시 (t ow n s ), 그리

79) Harper & Row , 471 U.S., at 548 사건을 참조할 것.

80) Burrow - Giles , 111 U.S., at 58.



고 전화번호 (t elephone num ber s )를 언급함으로써, 그 점을 본질적으로 인정한다. 제

103 (b )조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에서 채용된 기존의 자료(preex isting

m at erial ) 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남은 의문은 Rural사가 이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 (fact s )을 독창적

인 방법으로 (in an original w ay ) 선택(select ed ), 정리 (coordinat ed ), 또는 배열했는

지 (arr an ged ) 여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작성 (orig in ality )은 설득력 있는 기준

(st ring ent st an dard )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fact s )이 혁신적인 또는 놀라운 방법으

로 표시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의 선택 (selection )과 배열

(arrang em ent )이 창작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기계적(m echanical)이거나

틀에 박힌 (rout in e) 것일 수는 없다. 창작성의 기준 (the stan dard of originality )은

낮지만, 그것은 존재한다.81) 이 법원에서 설명했듯이, 헌법은 몇 개의 최소한의 창

작성(at least som e m inim al degree of creat iv ity )을 지정하고 있다;82) 그리고 침해

를 주장하는 저작자는 … 지적 생산 (int ellectu al produ ct ion ), 사고 (thought ), 그리

고 고안 (con cept ion )의 존재 (exist ence) 를 입증해야 한다.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의 선택 (selection ), 정리 (coordin at ion ), 배열

(arrang em ent )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기준(th e minim um

con stitu t ional st an dards )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Rural사의 화이

트 페이지는 완전히 일반적인 것이다. Rural사의 서비스 지역에서 전화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Rural사는 그들에게 전화번호를 할당한다. 화이

트 페이지를 비교함에 있어서, Rural사는 단지 가입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취득하고

성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리스트에 올린다. 최종 생산물 (end produ ct )은 최소한의 창

작성의 자취 (the slight est tr ace of creat iv ity )가 전혀 없는 흔해 빠진

(garden - v ariety ) 화이트 페이지 전화번호부이다.

81) Patter son & Joyce 760, n . 144 을 참조하라. (While this requirement is sometimes

characterized as modest , or a low threshold, it is not without effect ) (internal

quotation marks omitted; citations omitted).

82) T he T rade- Mark Cases , 100 U.S., at 94을 보라.



Rural사의 리스트 선택은 더 이상 명백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전화서비스를 신청

한 개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inform at ion )83)를 발행한다. 이것은 유형의 선

택 (selection of a sort )이지만, 단순한 선택(m ere select ion )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한 표현(copyright able ex pres sion )으로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약간의 창작성

(m odicum of creat iv ity )이 부족하다. Rural사는 화이트 페이지 전화번호부가 유용

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들였지만, 독창적 (original)이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창작성

(in sufficient cr eat iv ity )이었다.

우리는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에서 특징적인 선택 (selection )은 또한 또 다른

이유로 독창성요건(originality r equir em ent )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말이

나온 김에 (in passing ) 알아차린다. F eist사는 Rural사가 진실로 가입자의 이름

(nam es )과 전화번호(telephon e num ber s )를 출판의 목적으로 선택한 (select ed)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캔사스 법인위원회(th e Kan sas Corporat ion

Com m ission )는 독점판매권(m on opoly fr an chise )의 일부로서 그렇게 행할 것을 요

구하였다. 따라서 이 선택(select ion )은 Rural사가 아니라 주법(st at e law )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결론지을 수 있다.

Rural사는 또한 사실 (fact s )의 정리 (coordin at ion )와 배열 (arr an gem ent )에 있어서

창작성 (cr eat iv ity )을 주장할 수도 없다. 화이트 페이지는 단지 Rural사의 가입자를

알파벳순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배열

(arrang em ent )은 그 기원(origin )을 Rural사에 돌리고 있다; Rural사가 이름 (nam es )

그 자체를 알파벳순서로 매기는 일(t ask )을 시작한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이트 페이지의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는 것

은 조금도 창작적이지 않다. 그것은 오래된 관습이고, 전통상 단단히 뿌리 박혀 있

고 너무 평범해서 당연한 일 (a m at t er of cour se)로 생각되어 왔다. 그것은 단지 독

창적이 아닌 (unorig in al)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피한 (inevit able ) 것이다. 이러한

유서 깊은 전통은 저작권과 헌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적인 활동 (th e m inim al

83) 이름(names), 시(towns), 그리고 전화번호(t elephone numbers ) 등을 의미한다.



creat iv e spark )을 지니지 못한다.

우리는 F eist사가 복제한 이름(nam es ), 시(t ow n s ), 그리고 전화번호 (t elephone

num ber s )는 Rural사에게 독창적이지 않고, 따라서 Rural사가 결합한 화이트와 옐로

우 페이지 전화번호부에 있어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헌

법적인 문제로서, 저작권은 단지 최소한의 창작성 (de minim s qu antum of

creat iv ity )이상을 지닌 저작물의 구성요소 (con stituent elem ent s )만을 보호한다. 기

본적인 가입자 정보에 한정되고 알파벳순으로 배열된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fall short of th e m ark ). 법률적인 문제로서 완전히 독창성이

부족한 방법으로 선택 (select ed), 정리 (coordin at ed ), 그리고 배열된 (arrang ed) 사실

의 편집물 (a collect ion of fact s )의 복제로부터 17 U .S .C. 제101조는 법적 보호를 부

여하지 못한다. 몇몇 저작물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더 그

럴듯한 후보자를 상상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가 테스

트를 통과한다(pas s m u st er )고 주장한다면, 사실의 편집물(any collection of fact s )

은 통과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렵다.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는 필수적인 독창성 (requisit e originality )이 부족하기 때

문에, F eist사의 리스트 이용은 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전화번호를 편집

하는데 있어서 Rural사의 노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저작권은 노력이 아니라 창작성을 보상해 준다는 점을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백년 전에 지적했듯이, 이 문서를 발행함에 있어 근면성

(in du stry )과 진취성 (ent erprise )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훌륭한 칭찬을 해야 할 지 모

르나, 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보상받도록 기대하지 않는다. 84)

항소법원의 판결은 파기한다.

Blackm un판사는 이 판결에 동의한다.

84) Baker v . Selden, 101 U.S., at 105.



해 설

F eist사건은 종래 미국법원이 취하고 있던 이마의 땀 이론으로부터 상당히 탈

피85)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86)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

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광범위한 보호 관행을 축소시켰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

법원은 독자적으로 작성(in depen dent ly created )되었기만 하면 창작성을 인정하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나아가서 최소한의 창작성

(at least som e minim al degree of creat iv ity )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87)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편집저작물 또는 사실의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

으로서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 라고 하는 기존의 기준을 버리고 구성사실 및

정보(fact s )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 이 창작적인가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채택함으

로써,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에 관한 항소법원들의 상호 모순되는 판결들에

대해서 중대한 결론을 제시해 주었다.88)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편집저작물이 동일

한 선택, 정리, 배열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사실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침해를 구성할 수는 없게 된다. 즉 보호의 대상은 소재의 선택, 정리, 배열의

독창성 그 자체이지 소재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F eist사건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을 명백히 해줌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편

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고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하는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점

을 잘 지적해준 판결로 보여진다.

85) 저작자의 노동(labour )이 투여된 바 있기만 하면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이마의 땀 이론

에 의할 경우, 전화번호부의 화이트 페이지는 그 제작에 상당한 노동이 들기 때문에 당

연히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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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들은 이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88) 정상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Ⅰ) , 「法學 37권3·4호(102호)」, 서울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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